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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내 원전에서 발생되고 있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드럼내의 규명 대상 핵종

에 대한 핵종 재고량 평가 방법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규제 측면에서 필요한 주요 

요건에 대하여 척도인자방법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척도인자의 구체적인 

적용은 핵종별로 차이를 보임으로 우선적으로 정성적인 방법을 통하여 규명 대상 

핵종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규명 대상 핵종별로 정규화된 평가 방법을 조사 및 분

석함으로써, 핵종별로 예상되는 평가 방법을 도출하였다. 특히 핵종별 방사능 평가

의 주요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척도인자 방법론에 대한 현황과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자 할 때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그 해결 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척도인자 

방법론을 중심으로 한 핵종규명방법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국내 규제 요건에서 필요

로 하는 중요한 사항을 이끌어내었다.

Abstract

  The preliminary regulatory criteria for the radionuclide declaration methods 

based on scaling factor has been studied for each target radionuclide in LILW 

radwaste drum in Korean NPPs. Assessment target nuclides were selected 

through the qualitative method. Routine declaration methods in each radionuclide 



were deriv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state of arts. From the review of the 

issues and problems in the application of scaling factor method, preliminary 

criteria for the radionuclide declaration methods based on the scaling factor 

methods were derived and established.

1. 서 론

 “원자력법시행규칙 (2001. 7. 25 과학기술부령 제29호에 의해 개정)”의 “제88조 방

사성폐기물의 인도 기준”에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 처분대상이 되는 

방사성 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은 종류 및 방사능 농도에 따라 이를 분류하

도록 요구하고 있다.1) 따라서 원자력법시행규칙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과학기술처 고시 2001-32호)”가 고시되어 있다. 여기

에는 핵종별 농도 제한의 필요성과 폐기물의 종류 및 방사능 농도에 따른 분류, 그

리고 폐기물내 핵종별 농도와 총방사능량 정보를 규명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그

러나 규명 대상 핵종, 핵종 규명 방법 및 이에 대한 평가 기준에 대한 규제 기준 

및 요건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국내의 관련 규제 요건은 규제 대상이 되는 

폐기물내 규명 대상 핵종의 선정과 평가 방법, 그리고 핵종별 농도제한치에 대한 

설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규명 대상 핵종의 선정과 처분 제한치 설정에는 처

분 대상 폐기물내의 핵종 재고량의 반영과 세부적인 평가 시나리오 설정 작업을 병

행한 종합적인 평가를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종합적인 평가 이전에 

핵종 재고량 평가 관련 규제 요건의 예비 설정 차원에서 정성적인 방법을 통하여 

규명 대상 핵종을 선정하고, 각각의 규명대상 핵종별로 정규화된 평가 방법에 대한 

예비안을 기존 사례를 통하여 도출하였다. 특히 핵종별 방사능 평가 방법으로 척도

인자 방법론의 일반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외의 척도인자 중심의 적용 사례 및 

기본적인 규제 요건의 분석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

써 척도인자 방법론을 국내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규제 측면에서 필요로 하는 주요

한 규제 기준을 마련하였다. 

2. 규명 대상 핵종 선정

 규명 대상 핵종 선정은 1)국외의 규제 기준 및 안전성 평가 측면에서 규명 대상으

로 선정된 핵종, 2) 장기 안전성 측면에서 중요한 핵종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2) 이

어서 초우라늄핵종의 경우 핵종의 실제 방사능 존재비를 근거로 한 비교 분석을 통

하여 최종 대상 핵종을 선정하였다. 

2.1 선정 기준 및 대상 핵종



가. 국외의 규제 기준 및 안전성 평가 측면에서 규명 대상으로 선정된 핵종

 처분장을 운영중인 국가를 중심3)4)5)으로 하여 규제 기준 및 안전성 평가 측면에서 

규명 대상이 되는 핵종에 대하여 6개국(미국(기준안), 프랑스, 일본, 스페인, 스웨덴, 

벨기에)과 IAEA에서 언급한 핵종에 대해 조사하여 이를 비교 및 분석하였다. 여기

서 IAEA를 제외한 6개 국가의 경우, 특기할 만한 사항은 중요 핵종으로 선정된 내

역에 공통적인 핵종이 존재한다는 점으로 국외의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주요 공통 

핵종을 취하여 국내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공통 핵종을 취함에 

있어 그 가중치를 정확히 반영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4개국 이상에서 공통되는 

핵종 17개와 기준안인 미국의 10CFR61에 언급된 Cm-242를 포함하여 18개의 핵종

을 선정하였다.(그림 1)

나. 장기 안전성 반영 핵종4)
4)4)6)6)6) (표 2)

 장기안전성 측면에서는 장수명, 큰 이동성, 알파방출 특성 등의 여러 요인이 복합

적으로 작용하는 핵종의 역할이 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 장수명 및 이동성이 큰 핵종

 OECD/NEA에서는 C-14, Tc-99, I-129의 경우 장수명이면서 이동성이 큰 핵종으

로 처분시 장기 안전성 측면에서 중요한 핵종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핵종들은 

지하수에 의한 이동성이 크기 때문에 유도되는 농도제한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값을 

지니는 특징이 있다. 또한 U.S. NRC에서는 H-3, C-14, Tc-99, I-129를 장수명이면

서 이동성이 크기 때문에 중요한 핵종으로 고려하고 있다.

- 알파방출 핵종

 U.S. NRC에서는 알파방출 핵종 중 Np-237, Pu-239가 처분시 장기 안전성 측면뿐

만 아니라 핵종 이동 관점에서 중요한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또한 U.S. NRC에서

는 Th-232, U-238이 높은 선량환산인자를 지닌 측면과 딸핵종의 성장 측면에서 중

요한 핵종으로 논의되고 있다.

 

2.2 규명 대상 핵종 선정

 규명 대상 핵종의 선정은 위에서 논의된 규제 및 안전성 측면에서 중요한 규명 대

상 핵종에 대한 국외 사례와 장기 안전성 측면에서 중요한 핵종을 토대로 하였다



(그림 2). 이중에서 초우라늄 핵종의 경우 개별 핵종으로 평가하거나 Total alpha로 

평가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개별 핵종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핵종간 구분 등의 

어려움이 뒤따르게 되고, 중·저준위 폐기물내에 존재량이 매우 적으므로, 초우라늄 

핵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핵종 재고량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초우라늄 핵종의 연간 발생되는 핵종별 재고량 비율(표 2)7)을 분석한 결과 초우라

늄 핵종의 경우 규명 대상 핵종이 7개로 압축되었다. 최종적으로 총 18개 핵종이 

평가 대상 핵종으로 선정되었다(그림 3).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장기 안전성 측면의 

핵종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국외의 사례만을 통하여 평가 대상 핵종을 선정한 결

과와 같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초우라늄 핵종 중 일부 핵종의 경우 장기 

안전성 측면에서는 중요하나 핵종 재고량 자체가 적어서 규명 대상 핵종에서 배제

되었기 때문이다. 

3. 핵종별 재고량 평가 방법 및 평가 방법 선정 절차

 규명 대상 핵종은 핵종별로 정규화된 재고량 평가 방법을 설정하게 된다. 핵종 재

고량 평가 방법으로는 크게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이 활용되고 있으며, 핵

종별 평가 방법은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3.1 핵종 재고량 평가 방법과 핵종별 평가 방법 설정 절차2)

 원전 발생 중․저준위 폐기물내의 핵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세부적인 핵

종 재고량 평가 방법의 설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척도인자 방법(Scaling Factor 

Method)을 중심으로 하여 직접 측정 방법을 병행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 우선, 

분석 대상이 되는 폐기물의 대표 시료를 채취한 후 방사화학 분석(Radiochemical 

Analytical Method)을 수행하여 평가 대상이 되는 핵종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게 

된다. 이를 근거로 하여 계측이 용이한 핵종(Key nuclide)과 계측이 어려운 핵종

(DTM nuclide)과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상관성이 만족할 만한 수준일 경우 척도인

자 방법과 비파괴 직접 측정 방법(Nondestructive Assay Method)을 병행하여 직

접 측정을 통한 Key nuclide의 핵종 농도를 계측한 후 척도인자를 적용하여 DTM 

nuclide의 방사능을 예측하게 된다. 방사화학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상관관계 분석

을 수행한 결과가 설정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직접적인 척도인자 적용이 어

려우며, 이때는 다른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우선적으로는 이론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하여 이론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연소도 방법 (Burn-up Method), 방사

화 방법 (Activation Method), 붕괴 방법 (Decay Method))을 적용하게 된다. 또한 

위의 방법들을 적용하기 어렵고, 분석 대상 폐기물내의 평가 대상 핵종의 농도 변

화가 제한된 범위 내에 있을 경우에는 평균 방사능 농도를 활용(평균 방사능 농도 

방법(Mean Activity Concentration Method))하거나 대표 시료의 스펙트럼을 분석



하여 대표값으로 쓰는 방법(대표 스펙트럼 방법(Representative Spectrum 

Method))을 사용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핵종별 재고량 평가 방안을 설정하는 과정

을 그림 4에 나타내었다.

3.2 규명 대상 핵종별 평가 방법 설정

 앞서 선정된 규명 대상 핵종과 핵종 평가 방법을 토대로 핵종별 평가 방법을 설정

하였다. 이는 국가별 원자로 형태별로 규제 내지 평가 대상 핵종에 대한 평가 방법

의 분석을 통하여 이끌어 낸 것이다. 국가마다 일부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척

도인자 방법을 주요한 핵종 평가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평가 대상 핵종으로 선

정된 핵종에 관하여 원자로 형태(PWR, PHWR)별 핵종에 관한 평가 방법 예상안을 

이끌어 내었다(그림 5). 대부분의 경우 척도인자 방법의 적용이 가능하며 일부 핵종

의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척도인자 방법이 적용되고 있는 핵종의 

경우에도 다른 방법을 병행하거나 Key 핵종을 다르게 선택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4. 척도인자 적용 방안

4.1 척도인자 적용상의 문제점 및 규제 요건 설정의 필요성

 

 척도인자를 적용하기위해서는 선택된 시료의 대표성과 규명 대상이 되는 핵종의 

계측 여부 및 계측된 시료 개수 그리고 계측 결과의 정확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러한 대표시료의 선택과 분석은 비용과 이득 측면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작업

자의 피폭에 의해서도 제한되게 된다. 이는 결국 통계적인 방식을 통해 척도인자를 

적용하는데 있어 어려움과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게 된다. 척도인자의 예측의 정확성

이 중요한 이유는 척도인자의 정확도에 따라 관련된 핵종 재고량 의 평가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척도인자 값이 크게 설정될 경우 핵종 재고량의 

과대평가와 폐기물 분류의 오류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폐기물의 추가적인 안정화 

작업과 같은 불필요한 추가적인 처리를 유발하게 된다. 결국 척도인자를 적용함에 

있어서 예측의 정확성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므로 규제기관에 평가 결과의 정확

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4.2 척도인자 적용성 분석

척도인자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주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분석하기 위해 실

제 방사화학 분석 자료를 근거로 하여 적용하고자 할 때의 고려사항들을 분석할 필

요가 있다. 즉 해외의 분석 사례 및 데이터베이스8)9)10)을 이용하여 척도인자의 활용 

측면과 적용하고자 할 때의 고려 사항을 분석하여 보았으며, 규제 측면의 고려 사



항을 살펴보기 위해 U.S. NRC의 척도인자 적용하고자 할 때의 평가 기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가. 시료 분석 개수의 의존성과 발전소별 적용 필요성

 U.S. NRC에서는 척도인자를 활용한 평가 결과가 1O배 이내의 정확성을 만족하도

록 요구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3에 나타난 규명 대상 핵

종 18개에 대해 예상되는 핵종 재고량 평가 방법을 기술하였으며 핵종별 분석 자료

가 있는 경우 이를 분석하였다. 여기서 U.S. NRC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1O배 이내

의 정확성 요건을 적용할 경우 L.M.D(Log Mean Dispersion) 값이 10 이하의 값을 

보여야 한다. 표 3에서 살펴보았을 경우 기본적으로 척도인자 값의 신뢰도는 분석

된 샘플 개수에 의존적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샘플링 개수가 증가할수록 

L.M.D값이 작아지게 된다. 또한 핵분열 생성핵종과 초우라늄 핵종의 경우 전체 발

전소에 대하여 동일한 척도인자 값을 적용할 경우 잘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결

국 이는 1) 일정 수준의 샘플링 개수가 필요하다는 점, 2) 핵종에 따라서는 발전소

별로 개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나. 폐기물별 척도인자 적용성 평가

 개별 발전소별로 구분하여 척도인자를 적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전체 폐기물을 단

일 폐기물로 간주하는 경우보다 폐기물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으

로 정확성이 높아지게 된다(표 5). 일반적으로 방사화 부식 생성 핵종의 경우 발전

소별 구분이 정확도에 커다란 영향을 보이지 않는데 반하여 초우라늄 핵종과 핵분

열 생성핵종 특히 핵분열 생성핵종의 경우 폐기물별로 구분하여 척도인자를 적용하

는 것이 정확성을 높이게 된다. 단 분석 데이터 개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

별 발전소내에서 폐기물별로 구분하여 척도인자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 시료 분석 

자료의 부족으로 통계 분석 자체가 어렵게 된다. 결론적으로 충분한 시료 분석 데

이터를 확보하여 개별 발전소내에서도 폐기물별로 구분하여 핵분열생성핵종과 초우

라늄 핵종에 대한 척도인자를 구하여 적용하는 것이 일정 수준의 정확성을 확보하

는데 필요하게 된다.

다. 시료의 대표성 향상과 진보된 계측 기술의 적용의 필요성

 EPRI NP-5077(1987)과 EPRI NP-5677(1989)의 데이터 비교를 통하여 시료의 대

표성 향상이 미치는 영향과 적용된 계측 기술 및 기기가 정확도 향상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았다(표 6). 척도인자의 예측의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대표 시료의 선택에 있다. NP-5077에서는 잡고체의 대표 시료

를 취하기 위해 floor smear을 활용하는 대체시료(Surrogate Sample)를 사용한 것



에 비하여 NP-5677에서는 실제 잡고체 폐기물내에서 대표 시료를 취해 시료의 대

표성을 높임으로써 정확성을 높였다. 두 번째는 적용된 계측 기술의 차이에 있다. 

NP-5077에서는 Photon counting을 활용한 반면에 NP-5677에서 질량 분석기를 활

용함으로써 계측 결과의 정확성을 높였다. 특히 폐기물의 농도가 계측 장비의 계측 

하한치 수준에 이를 정도로 낮을 경우에 계측 결과의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지게 된다. 이때는 계측기의 계측 능력이 정확한 척도인자의 도출을 위해 필수불

가결한 요인이 된다. 두 경우 모두 NP-5677에서의 결과가 시료 분석 데이터 개수

는 적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좋은 결과를 보임을 알 수 있다. 결국 1) 가능한 평가 

대상이 되는 실제폐기물을 시료로 선택함으로써 시료의 대표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는 점, 2) 핵종 농도가 낮은 폐기물의 경우 계측 능력이 높은 계측 장비와 기술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라. U.S NRC의 척도인자 적용 기준

 10 CFR 61.55에 언급된 척도인자 적용 가능성에 근거하여 규제 측면에서 척도인

자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정하고 있다.11)12)

- 평가 방법의 예측의 정확도 : 평가 방법의 정확도는 1O배 이내로 유지할 것.

- 발전소별 (폐기물별) 척도인자 적용 : 척도인자 구축 및 적용은 발전소별로 행할 

것

- 대표 시료의 분석 데이터 구축 : 분석을 위해 필요로 하는 대표 시료에 대한 합

리적인 선정, 샘플링 그리고 분석을 수행할 것

-품질관리 프로그램 및 이행 프로그램 마련 : 척도인자의 구축을 위한 합리적인 노

력과 주기적인 분석을 통한 보정 및 수정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의 마련할 것

4.3 척도인자 중심의 핵종 재고량 평가와 관련된 주요 규제 요건

 척도인자 중심의 핵종 재고량 평가와 관련해서 규제 기준으로 필요한 것은 정성적 

내지 정량적 측면에서 척도인자의 적용시 핵심 기준을 설정하는 것과 이러한 기준

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살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의 설정과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다. 이를 각각 구분하여 각 필요항목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척도인자 적용 기준

- 합리적인 수준에서 대표 시료의 샘플링과 분석 데이터의 구축을 통하여 

척도인자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 평가 방법의 예측의 정확도는 실제 폐기물내 방사능의 10배 이내로 유지

되어야 한다.

- 핵종간 척도인자는 발전소별 폐기물 종류별로 설정하여야 한다.



- 모든 규명 대상 핵종에 대하여 주기적인 직접 측정을 통해 척도인자에 

대한 정기적인 보정 및 검증을 수행하여야 하며, 1 주기내에 최소 1회 

이상을 수행하여야 한다.

- 다음과 같이 척도인자에 커다란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에는 주기 분석 이

외의 경우에도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초기에 척도인자를 도출할 때에 전제된 기본 요건에 커다란 영향

을 미치는 운영환경의 변경으로 척도인자 값의 변경이 불가피하

다고 판단될 경우

⋅ 주요 핵종의 농도가 10배 이상 변할수 있는 운영환경의 변경이 

있을 경우

나. 품질 보증 및 이행 프로그램

- 위탁자등의 일련의 핵종 규명 관련 프로그램은 개별 발전소별로 이루어

져야 한다.

- 척도인자 적용 기준 및 관련 규제 기준을 충족하며 이와 관련된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을 살펴볼 수 있는 품질관리 프로그램(Quality 

Control Program)과 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는 이행 

프로그램(Implementation Program)을 마련해야 한다.

- 각각의 프로그램에는 각각의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가. 직접적인 방법

- 평가 방법의 정확성에 대한 평가와 이에 대한 검증 방법이 포함

되어야 한다.

- 오차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주요 기기에 대한 보정 방

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간접 측정 방법

- 대표 시료 분석 자료의 구축을 통해 대표성 근거 자료를 구축해

야 한다.

- 정확성에 대한 정량화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 적용된 방법이 실제 적용하는데 있어서 타당한지 여부를 평가하

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적용된 방법의 신뢰도 유지 및 향상을 위한 합리적 노력이 포함

되어 있어야 한다.

4.4. 규제 요건 이행 관련 논의 사항

규제 측면에서 핵종 재고량 평가 방법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처분업자가 처분 대

상 폐기물을 원활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경제성, 안전성, 기술성의 고려가 이루어져

야 한다
.2)
 여기서 경제성이라 함은 평가 방법의 설정 및 수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비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말한다. 또한, 안전성이라 함은 평가 방법의 수립 및 

평가 과정상에서 작업자, 대중, 미래세대에 미치는 방사선적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중요한 것은 작업자의 안전성에 대한 고려가 최우선시 된다. 또한 기술성이라 

함은 평가 기술이 지니는 신뢰성과 정확성을 고려하여 구현 가능한 기술 중 최적의 

기술을 활용해야 함을 나타낸다. 결국 규제 측면에서 핵종 재고량 평가 방법을 설

정한다는 것은 경제성, 안전성, 기술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사업자와의 지속적인 합의 과정과 객관적인 근거 및 자료 평가 과정을 요구하

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처분장에 처분하게 되는 폐기물에 대한 정기적이고 지속적

인 핵종방사능 평가가 가능하게 된다.

결국 규제기관에서 합리적이면서 현실적인 측면에 바탕을 둔 주요한 핵심 규제 요

건을 제시하고 사업자가 이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충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규

제기관의 규제요건은 합리적이면서 현실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사업자는 규제 요

건에 대한 성실한 준수 및 이행을 규제 기관에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이견이 있는 

부분의 경우 해외의 사례와 국내 현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만이 규제요건의 성실한 이행과 충족이 가능할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규제 측면에서 국내 원전 발생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드럼의 

핵종 재고량 평가 방안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규제 요건을 설정하는 연

구를 수행하였다. 우선적으로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한 정성적인 분석을 통하여 규

명 대상 핵종을 선정하였고, 규명 대상핵종(별) 핵종 재고량 평가 방법의 예상안을 

이끌어내었다. 또한 핵종 규명 방법 중 핵심이 되는 척도인자 방법론과 관련하여 

실제 분석 사례와 규제 사례의 분석을 통해 적용상의 문제점과 척도인자 적용시 주

요한 규제 요건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하여 척도인자 중심의 핵종 재고량 평

가와 관련된 주요 규제 요건에 대한 정성적 정량적 기준 및 요건과 규제 요건 이행

시 필요로하는 논의 사항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규제 기관이 제시해야할 기

본 요건에 대한 제시와 사업자의 성실한 이행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규제 기관과 사업자 특히 처분업자와의 합리적인 논의와 노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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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장기 안전성 측면의 고려 대상 핵종

장기 안전성 측면의 중요 핵종 (8개)

H-3, C-14, Tc-99, I-129, Th-232, Np-237, U-238, Pu-239

표 2 . 초우라늄 핵종 방사능의 생성 비율

핵종 반감기 % (A안)
Pu-241, Cm-242 제외(%) 

(B안)

Pu-236 2.8 y 0.4 6.2

Pu-238 88 y 2.9 47

Pu-239 2.4E4 y 0.3 4.2

Pu-240 6.5E3 y 0.4 6.2

Pu-241 13.2 y 81.4 -

Pu-242 3.8E5 y 0.001 0.02

Am-241 432 y 0.13 2.1

Am-242 152 y 0.003 0.05

Am-242m 16 h 0.003 0.05

Am-243 7.4E3 y 0.01 0.2

Cm-242 162.8 d 12.7 -

Cm-243 28.3 y 0.003 0.04

Cm-244 18.1 y 2.1 34

(A안)에서 1% 이상인 경우

(B안)에서 1% 이상이면서 반감기가 5년 이상인 경우

[(A안)∪(B안)]  Pu-238, 239, 240, 241,  Am-241,  Cm-242, 244



표 3 척도인자의 적용성 분석 (I) : 샘플링 개수와 발전소별 적용성 여부

LMA : Log Mean Average LMD: Log Mean Dispersion

표 4 척도인자의 적용성 분석 (II) : 척도인자의 폐기물별 적용성



표 5 척도인자의 적용성 분석 (III) : 시료 대표성 향상 및 향상된 계측 기술의 반영

그림 1 국외의 처분 대상 폐기물내의 규제 및 안전성 평가 측면에서 중요한 핵종 비교



그림 2 평가 대상 핵종 예비 선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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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평가 대상 핵종별 반감기 및 방출 방사선



그림 4 핵종 재고량 평가 방법 선정 절차

그림 5 핵종별 재고량 평가 방법 (예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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